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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통신사업법 제6조(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) 및 제16조(등록 사항의 변경)에 의하여 기간

통신사업자(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)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부과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기간통신사업자(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) 등록조건 부과

1. 등록조건 부과 대상 사업자

순번 사업자명
１ (주)케이티엠모바일
2 (주)미디어로그
3 (주)엘지헬로비전
4 에스케이텔링크㈜
5 (주)유니컴즈
6 (주)케이티스카이라이프
7 주식회사 국민은행
8 (주)한국케이블텔레콤
9 ㈜프리텔레콤
10 주식회사 아이즈비전
11 (주)큰사람커넥트
12 주식회사 프리티
13 토스모바일 주식회사(Toss Mobile Co., Ltd.)
14 스마텔
15 주식회사 코드모바일
16 ㈜에넥스텔레콤
17 (주)인스코리아
18 (주)앤알커뮤니케이션
19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
20 ㈜씨케이커뮤스트리
21 코나아이(주)
22 (주)스테이지파이브
23 주식회사 시월모바일
24 주식회사 에르엘
25 주식회사에이프러스
26 (주)고고팩토리
27 주식회사 모바일링크
28 (주)미니게이트
29 (주)한패스인터내셔널
30 주식회사 더원플랫폼
31 한국피엠오 주식회사



2. 등록조건

<변경 전 등록조건>

○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방지 및

이용자 보호를 위해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32조의4(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) 및

동법 시행령 제37조의6(계약 체결시 본인확인)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본인확인 의무를

성실히 준수, 이행할 것

<변경 후 등록조건>

○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방지 및

이용자 보호를 위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에 따른

계약 상대방의 본인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(얼굴

정보 등)를 활용한 본인인증 수단을 포함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.

다만, 생체정보의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 등 처리 과정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

보호 및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.

32 주식회사 케이지파이낸셜
33 (주)에스원
34 주식회사 마블프로듀스
35 주식회사 친구아이앤씨
36 주식회사 찬스모바일
37 주식회사 우리은행
38 주식회사조이텔
39 ㈜위너스텔
40 니오라코리아 유한회사
41 (주)니즈페이
42 주식회사 와이드모바일
43 주식회사 더피엔엘
44 장성모바일한국 유한회사
45 영진텔레콤(주)
46 핀샷
47 드림라인㈜
48 주식회사 레그원
49 주식회사 단군
50 (주)한국이텔레콤
51 주식회사 네이블
52 (주)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


